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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

제주특별자치도는 급격한 인구유입 현상과 저출산․고령화의 후기 불균형적 인구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망자 수의 증가와 더불어 2011년부터 화장이 매장을 앞서는 장사문화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화장률이 연평균 3%이상 증가하는 이유는 매장할 장소

의 부족과 유교적 전통 장례의식에서 벗어나 자연장 선호의 장례문화로의 변화 추이에 따

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제주지역에서도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선호 문화로 인하여 화장이 급속히 증가하

면서 장사시설 등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연친화적 자연장 선호의 장례 문

화를 조기에 확산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그 동안 

방치되고 있는 무연 및 불법 분묘를 정비할 대안이 필요하며, 품위 있고 검소한 장례의식

을 확산하고, 장례시설 이용․봉안당 사용 등에 있어서 리베이트 문제, 그리고 강요․강매행

제 주 발 전 연 구  제 19호

2015. 12. pp. 139∼16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방향과 과제

3)김상명*

< 목 차 >

Ⅰ. 서 론

Ⅱ. 장사시설 수요의 변화 추이

Ⅲ. 자연친화적 자연장 선호의 장사문화 방향

Ⅳ. 자연장 선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Ⅴ. 결 론

 <참고문헌>  

* 제주국제대학교 교수 ․ 법학박사(ksmlaw@jeju.ac.kr)



제주발전연구 제19호

- 140 -

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매장, 화장, 사망자수, 화장률, 자연장, 장례문화 

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01년 사망자 242,730명 중 93,493명이 화장자로 화장률 38.5%에서 

2005년 사망자 243,886명 중 128,258명이 화장자로 화장률 52.5%를 넘어선 이후 꾸준

히 증가하여 2010년 사망자 255,403명 중 172,276명이 화장자로 화장률 67.5%를 넘어, 

최근 2014년 사망자 267,692명 중 212,083명이 화장자로 화장률 79.2%를 차지해 전국 

화장률 80%대에 진입하였다. 특히 2014년 기준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부산(90.1%), 인

천(89.4%), 울산(86.6%) 순이었으며, 낮은 지역은 충남(62.6%), 제주(63.5%), 전남

(65.2%) 순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1년 화장률 16.0%에서 2005년 35.0%, 2011년 

54.8%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사망자 3,317명 중 화장자가 1,986명으

로 화장률 59.9%에서 2014년 사망자 3,300 중 화장자가 2,095명으로 화장률 63.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적 특수성1)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전통 가족관습 문화와 전통사상을 존중하는 유교사상에 기인하여 아직까지

는 화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보건복지부, 2015).

우리나라는 2005년 화장률이 매장율을 넘어선 이후에 연평균 약 3%씩 화장률이 증가

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장률 80%시대를 앞두고 매장을 규제하는 장사제도에서 화장 후 

자연친화적인 선진국형 장사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장사시설의 

수요 변화 추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친화적 자연장 선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1) 제주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자연경관이 우수하고, 지하수자원이 풍부하며,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만
큼의 자연생태계가 뛰어난 지역으로 제주지역 특수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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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사시설 수요의 변화 추이

1. 사망자의 변화 추이

  

 가. 우리나라 사망자 변화 추이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저출산․고령화의 후기 불균형적 인구현상이 지속되므로 현재 사

망자 수는 안정적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장래 고령화된 노년들의 기대여명이 다하는 

시점에서는 사망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한 이유는 국민의 건강상

태 개선,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으로 인한 평균수명 상승으로 과거 1955년부터 1970년

까지 연간 100만명 이상 태어났던 저출산 세대가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세대에 진

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대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근 인구추계 결과 2010년 노인인구는 545만 명에서 2020년 808만명, 2030년 1,269만

명, 2050면에는 1,799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보건복지부, 2015).

〈표 1〉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와 사망자수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65+  (구성비) 85+  (구성비) 사망자 조사망율

2000 44,712 3,347  (7.5) 169   (0.4) 246 5.1

2010 49,410 5,452  (11.0) 370   (0.7) 255 5.1

2015 50,617 6,624  (15.7) 551   (1.1) 308 6.1

2020 51,435 8,084  (19.9) 810   (1.6) 357 6.9

2025 51,972 10,331 (24.3) 1,089 (2.1) 403 7.8

2030 52,160 12,691 (24.3) 1,316  (2.5) 453 8.7

2035 51,888 14,751 (28.4) 1,598  (3.1) 507 9.8

2040 51,091 16,501 (32.3) 2,079  (4.1) 576 11.3

2045 49,810 17,468 (35.1) 2,952  (5.9)) 653 13.1

2050 48,121 17,991 (37.4) 3,700  (7.7) 718 14.9

 자료 : 통계청(2013),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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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추이는 〈표 1〉에서 본바와 같이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는 

25만명 수준에서 안정적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나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층에 

진입하기 시작하는 2020년에는 35.7만명 이들이 중기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2030년

에는 45.3만명, 그리고 후기고령층에 진입하기 시작한 2040년에는 57.6만명, 2050년 연

간 사망자수는 71.8만명으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1).

 〈그림 1〉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와 사망자수(1990~2060)                     (단위: 천명, %)

한편, 우리나라 고령인구 추이와 사망자 추이는 〈그림 1〉에서 본바와 같이 베이비붐

이 포함된 준고령자는 2014년 전체 인구의 14.3％에서 2030년 24.3％로 증가하고 2050

년에는 37.4%로 증가하고 2060년 40.1%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2010년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선 후 2026년 20.8%에 접어들 전망으로 앞으

로 12년쯤 후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통계청,  2014).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변화 추이

아래〈표 2〉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망자는 2005년도 2,902명에서 

2010년 3,017명으로 115명이 증가하여 3.96%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3,021명에서 

2013년 3,317명으로 296명이 증가하여 9.79% 증가하였다. 2015년 2,997명에서 2017년 

3,000명으로 3명이 증가하여 0.1%로 미미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계해 볼 수 있다(제주특

별자치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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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추이(2005~2013)                                  (단위: 명)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망자 2,902 2,974 2,880 2,813 2,823 3,017 3,021 3,238 3,317 3,300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2014).

한편, 2005년도부터 2013년까지 9년간의 사망자 추이에 따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망자에 대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통계를 토대로 향후 사망자 변동을 고려하여 

사망자를 추계하면〈표 3〉과 같다. 2018년 2,981명에서 2019년 2,979명으로 2명이 감

소하여 0.06%로 미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따라서 장래 사망자 수는 매

년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은 미미하다가 미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제주

특별자치도, 2014). 

 〈표 3〉 제주특별자치도 사망자 추계(2015~2019)                                   (단위: 명)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사망자 2,998 2,997 3,000 3,000 2,981 2,97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그림 2〉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사망자 추계(2015~2019)    

2,997 3,0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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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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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률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시민운동의 결과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 전국 80%에 육박하고 있다.〈표 4〉는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화장률 추이

를 제시하고 있다. 화장 장려운동이 한창이던 1999년 30%를 상회한 이후 불과 3년만인 

2002년 42.5%로 증가하였다. 2005년 이후부터는 화장이 매장을 앞서는 장사문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다. 2012년의 화장률은 74.0%, 2013년의 화장률은 76.9%, 2014년도의 

화장률은 79.2%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화장

률의 연평균 3%이상 증가한 주된 이유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매장할 장소 부족, 그리고 

개발행위의 제약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사회적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화장에 대한 국민

의식의 개선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1990년대 이후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도시인구가 급증하면서 장례의식의 변화, 장례절차의 간소화, 묘지비용의 부담으로 

인하여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고 핵가족화가 가속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관습의 변화

에도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 우리나라 화장률 추이(2010~2015년)                                    (단위 : %)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화장률 58.9 61.9 65.0 67.5 71.1 74.0 76.9 79.2

 〈표 4〉에 따라 우리나라 화장률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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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우리나라 연도별 화장률(1994~2014)

 〈표 5〉 주요국가 화장률 비교

국가 화장률(%) 국가 화장률(%)

일본 99.6 페루 60.78

대만 92.42 캐나다 63.18

홍콩 90.43 네덜란드 59.26

슬로베니아 81.06 벨기에 53.00

싱가포르 79.11 중국 49.50

스위스 79.00 러시아 48.26

체코 78.88 미국 43.17

덴마크 78.18 노르웨이 37.17

스웨덴 77.85 오스트리아 35.25

영국 74.28 프랑스 32.51

한국 73.99 이탈리아 16.62

한편, 2012년 주요 국가별 화장률 통계를 보면, 화장률이 우리보다 높은 국가로는 아

시아의 일본을 비롯한 대만, 홍콩, 싱가포르, 유렵의 슬로베니아, 스위스, 체코, 스웨덴, 

영국 등으로 일본, 대만, 홍콩은 90% 이상을, 슬로베니아는 8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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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의 화장률을 추이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을 추계하면 장기적으

로 약 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5%를 상회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는 2017년에는 전국 화장률은 80%에 이르고 베이비붐 

세대 마지막인 1961년생이 노령인구에 진입하는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접어

드는 2026년에는 약 9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김수봉, 2013).

 〈표 6〉 제주특별자치도 화장 현황(2004~2014)                                   (단위: 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217 5,034 3,989 4,357 10,701 4,977 6,056 7,984 5,430 8,184

시체 1,036 1,132 1,183 1,203 1,347 1,478 1,643 1,873 2,014 2,099

개장
유골

3,181 3,902 2,806 3,154 9,354 3,499 4,413 6,111 3,416 6,085

1일
평균

11.6 13,8 10.9 11.9 29.3 13.6 16.6 21.8 14.8 22.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6〉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화장은 2004년 3,142구에서 2006년 

5,034구로 소폭 증가하다 2007년 3,989구으로 약간 감소하였으나 2008년 4,357구에서 

2012년 7,984구로 다소 증가하다 2013년 5,430구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특히 계장유골에 

대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제주지역 관광개발의 활성화와 제주지역 가족

관습의 변화를 비롯한 산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장사시설의 현황과 수급진단

 가. 우리나라 

우리나라 전국 조사결과 나타난 장사시설 선호와 화장률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장사

시설 수급을 진단해 보면, 2011년말 기준 장사시설 중 묘지시설의 안장률은 약 6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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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회하고 있으며, 향후 안장가능기수는 공설 약 30만, 법인 약 67만으로 총 96.6만기의 

안장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어 향후 수요를 고려하더라도 2020년대 중반까지는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계된다. 한편, 봉안시설의 경우에도 향후 봉안능력이 237만기가 

가능하여 봉안수요를 고려하더라도 유휴능력이 약 80만기가 된다. 그러나 자연장지에 대

한 누적수요는 2030년까지 약 184만으로 2014년 안장능력 26.4만보다 약 150만기 이상

이 부족하다(이필도․남상권, 2013).

2012년 말 기준 여러 가지 이유로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한 전국 5,354구에 지나지 않

지만(김수봉, 2012), 장사시설 수급진단 결과를 보면 향후 자연장시설이 절대적으로 부

족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왜곡현상을 어떻게 진단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없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장 수요가 어디선가 왜곡

되어 봉안시설이나 산골 등으로 유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7〉 우리나라 장사시설 현황                                                (단위 : 천)

구분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전체 공설 법인 전체 전체 공설 사설

총안장능력(천) 2,450 810 1,640 3,351 282 236 47

안장기수(천) 1,485 512 972 980 19 16 3

안장률(%) (60.6) (63.2) (63.2) (29.3) (6.7) (6.7) (6.9)

안장가능기수(천) 966 298 66.8 2,371 264 220 44

안장가능율(%) (39.4) (37.8) (36.8) (70.7) (93.6) (93.3) (93.1)

물론, 본인의 장법선호가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을 가정하여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화장 후 안치 선호는 어느 정도 유족들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도 있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국민들이 자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할 수 있고 자연장지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10년이 되는 지금 단지 연 8천구 수준의 자연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

고 자연장지의 공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자연장 수요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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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 나타난 국민들의 의식과 비교해 볼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이 

같은 왜곡은 현행 장사서비스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막대

한 국고가 지원되는 장사시설 지원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를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사망이라는 사실이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장례방법 또한 

장례과정에서 갑자기 결정될 수 있고, 이는 의사결정 과정이 장례식장 내외부에서 제3자

에 의해서 비합리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장 시설은 제주시 516로 2810-31(영평동 2261)에 부지 45,838

㎡, 건물연면적 5,185.42㎡로 2002년 5월 25일 개장한 양지공원 화장시설이 유일하다.

 〈표 8〉 제주특별자치도 화장률 추계(2015~2019)                                 (단위: 구)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063 6,771 7,563 8,450 9,443 10,554

시체 2,205 2,414 2,643 2,894 3,169 3,470

개장
유골

3,858 4,357 4,920 5,556 6,274 7,084

1일
평균

17 19 21 24 26 29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6〉을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화장률 추계해 보면,〈표 8〉에서 본바와 같

이 2014년도 6,063구에서 2019년 10,554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

다. 유형별로 보면 시체는 2014년 2,205구에서 2019년 3,470구으로 소폭 증가하나 개장

유골은 2014년 3,858구에서 2019년 7,084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화장 처리능력은 1일 평균은 2014년 17구에서 2019년 29구으로 1일 평균 7명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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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제주특별자치도 유형별 화장률 추계(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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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9〉 시도별․연도별 화장률 현황(2005~2014)                                   (단위: 구)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계 4,217 5,034 3,989 4,357 10,701 4,977 6,056 7,984 5,430 8,184

제주시 2,895 3,619 2,763 2,928 8,997 3,396 3,986 5,452 3,624 5,559

서귀포시 1,225 1,337 1,174 1,354 1,614 1,408 1,991 2,304 1,666 2,513

타지방 97 78 52 75 90 173 79 228 140 112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한편,〈표 9〉에서 본바와 같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률 추이

를 보면, 2004년 3,142구에서 2006년 5,034구로 약간 증가폭에 있다가 2007년 3,989구

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0년 10,701구에서 2013년 5,430구으로 상당부분 감소하였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특별자치도 미풍양속 등 제주도 가족관습과도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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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 연도별․지역별 화장자 추계(2014~2019)                                  (단위: 구)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계 6,110 6,784 7,609 8,492 9,518 10,651 

제주시 4,074 4,579 5,147 5,785 6,502 7,308 

서귀포시 1,813 1,973 2,148 2,338 2,545 2,770 

타지방 223 232 314 369 471 573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10〉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자 추계를 보면, 2014년 6,110구에서 

2019년 10,651구로 지속적으로 미미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나 타지방은 미

미하게 증가하나 제주시는 증가폭이 큼을 알 수 있다. 이는 제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개

발행위가 활성화되고 가족관습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지역별 화장률 추계(2015~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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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표 10〉및〈그림 4〉에서 본바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화장률은 2010년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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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7.4%, 2013년 59.9%로 증가하고 있다. 화장률 추이에 대한 장기적 계획에서 

2004년에서 2013년까지 10년간 평균화장률을 적용하면, 2015년 12.16%로, 2019년 

11.9%로 전망된다. 2019년 이후 화장률 관련 중장기계획 수립 시기는 2004년에서 2013

년까지의 실제 화장률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화장률 추계결과 변동률에 따른 화장시

설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자연친화적 자연장 선호의 장사문화

1. 자연장 선호의 장사문화

자연친화적이라 함은 장사방법과 관계없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거나 약간의 변

형을 주어 장사를 치르면서 자연 그대로의 현상을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매

장을 하더라도 토양을 오염시키지 않는 관을 사용하고 봉분을 만들더라도 석물 등을 사

용하고 매장하는 경우에는 자연친화적이라고 볼 수는 있다. 하지만 화장하는 경우에도 

화장 후 처리시 생화학적으로 분해되지 않는 보안함을 사용하거나 화장한 유골을 강이나 

산에 뿌리는 경우에도 주위의 생물이나 토양에 악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때문에 자연친

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수는 있다.

고령화 사회진입에 따른 사망자 수의 급격한 증가와 화장률의 증가는 장사시설 뿐만 

아니라 장사관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등

으로 인하여 장사시설을 돌보거나 봉제사할 수 있는 후손들이 줄어들면서 장사문화 역시 

찾아가 돌보거나 봉제사하는 문화에서 편리한 시간에 봉제사하는 패턴으로 전환될 것으

로 전망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장사시설이나 장사방법 또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패러다임에 알 맞는 정책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표 11〉에서 본바와 같이 이제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장사문화

가 화장중심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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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1〉 우리나라 연도별 화장률 추이                                           (단위 : %)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화장 52.6 56.5 58.9 61.9 65.0 67.5 71.1 74.0 76.9 79.2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얼마 되지 않는 자원 중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은 기성세대와 후세대간의 묵시적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법이 매장이던 화장이던 간에 친환

경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가능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야 하고 훼손된 자연을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장사를 치러야 한다, 자연친화적이지 못한 

사치스러운 호화관이나 지나친 석물사용 등을 사용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과시적인 

장례절차 또한 시대착오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화장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왔던 시민단체들도 이제는 ‘친환경적인 장법 현대화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할 

시점에 와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화장에 대한 선호는 표출되어 있다고 판단

되므로 장법 선호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장법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장사문화운동의 영역

을 더욱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이미 조성된 장사시설이 ‘자연’ 상태로 방치되어 지속적인 관리나 하자 보수 등에 대

한 체계적인 관리 ․ 운영체계가 확립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환경훼손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장사시설의 공급주체는 장사시설의 사전 및 사후관리와 관리

체계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해 철저한 감독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불법적 장사시설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재하는 한편 법인이나 공

설 등 집단화된 장사시설의 허가에 대한 기준과 운영 자격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적용

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장사시설의 종합화를 통해 이용 및 관리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

도록 해야 한다. 즉 장사시설을 현대화, 공원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생활공간의 가능성

을 감안하여 장사시설의 종합화를 추구해야 한다. 장사시설의 사후관리로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운영관리기금의 적립으로 관리〮․운영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장사시설 운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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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운영관리는 시설관리, 안전관리, 서비스관리, 환경위생

관리 등의 세부적인 운영관리 매뉴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고 보다 자연친화적으로 화장

시설을 유지 ․ 관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소요재원 마련은 물론 

이에 지속적인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2. 외국의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외국의 자연친화적 장사방법은 다양하지만 산림지역을 자연 그대로 이용한 산림형과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묘지 시설 내에 식생을 심어 가꾸는 정원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서구국가들의 묘지는 시신을 안치할 공간(약 2㎡) 내외의 면적으로 활용하

여 땅을 파고 시신을 안치한 후 대리석 등으로 덮고 십자가를 곁들이는 형태였다. 그러

나 자연친화적인 장법이 도입되면서 시신을 묻는 경우 산이나 들에 매장하되 봉분을 하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석물을 사용하지 않고 시신을 묻고 그 옆에 보호방에 어린 나무를 

심는다. 따라서 영국의 자연장(natural burial ground)은 안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나

무가 자라면서 매장한 흔적은 사라지고 자연으로 환원되도록 하는 겻이다.

한편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조금한 면적 0.25㎡(50㎝

×50㎝) 내외의 면적에 골분을 안치한 후 작은 비석을 세우고 꽃등을 비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정원 등을 조성하여 화장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형태를 취한다. 영국

에서는 이를 녹색장(green burial)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녹색장은 기존의 묘역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나무 밑에 망인의 이름이 적힌 조그마한 석물이나 명패를 새겨 넣기도 

한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최초로 시작되어 독일에서 확산되고 있는 수목장은 기존 산림지역

내에 지정된 수목의 주위에 화장한 유골을 묻는 방법으로 시설물, 형질변경 등이 없는 

자연 그대로의 숲을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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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연장 선호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등 수급방향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시설은 2002년에 제주시 영평동에 설치한 양지공원 화장시설이 유

일하다. 앞에서 검토한 바를 종합하여 장사시설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영평동에 소재하고 있는 장사시설은 화장장 1개소와 화

장로 5기로 1일 처리능력이 시체기준 15구이며, 2014년 12월 기준 연간 화장 가능 구수

(B) 4,320구이나 화장자 수(A)는 2,095구로 부족한 화장로 수(일)2)는 2.1일로 아직까지

는 부족하지 않으나 최근 인구유입에 따른 급격한 인구증가와 개장유골 증가에 따른 사

망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화장로 증설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최근에는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개장유골이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화장시설은 제주시 516로 주변에 있어 제주시 및 서귀포시 기

존 동지역은 교통 환경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존 읍면지역은 교통 환경이 불편

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쌓이는 곳으로 차

량운행에 불편이 많고, 추모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위 편의시설 등 공간시설이 부족하

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또한 추모기간이 속해 있는 시기에는 추모객이 한꺼번

에 몰리면서 추모시간이 상당히 지체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추모객의 

편의시설 및 공간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장사시설 주변 516로 

도로 확장공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봉안당은 공설 양지공원을 비롯하여 7개소, 사설 가족․종중․종교

단체 등 6개소, 봉안묘 공설 6개소․사설 337개소, 봉안탑 4개소가 있다. 양지공원 봉안당

은 2002년 제1추모관 및 2007년 제2추모관이 있으며, 봉안능력은 28,576기중 기 안치수

2) 화장로 수 : 시도 화장로 수(316기) - 예비화장로(55개 시설당 1개씩, 55기)
   연간 화장 가능기수 : 화장로 수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 360일(연간가동일수)
   부족한 화장로 수(일) : 연간 화장로 수급현황 / 3회(1일 화장로 가동횟수) *360일(연간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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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9,512기로 안치가능기수가 9,064기 밖에 남지 않아 향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봉안시설 설치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여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을 확대하

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양지공원 봉안시설 제2추모관 안치단이 

만장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제3추모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봉안시설을 설치하는 때는 봉안묘 및 봉안탑의 설치는 되도록 제한 또한 억제하여야 하

고 봉안당과 봉안담 형태로 설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넷째, 제주특별자치도 공설묘지는 1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기 매장 13,500기, 향후 

매장가능 35,924기로 적어도 향후 2009년까지는 공설묘지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예상

된다. 일부 어승생공설묘지, 서부공설묘지, 대정읍 공설묘지 등은 향후 매장가능기수가 

145기에서 233기에 그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설묘지는 가족묘지 1,165개소 

2,736,939기, 개인묘지 104,831개소 3,319,568기 등 중산간 지역 및 산림지역에 산재하

고 있는 개인묘지 및 가족묘지 등 사설묘지는 지양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홍보정책이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중산간 지역 및 산림지역에 산재해 있는 묘지를 재정비함과 

더불어 개인묘지를 지양하고 새롭게 묘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미신고 불법묘지나 면적기

준을 초과한 호화묘지에 대하여 신고를 의무사항으로 하여 위반하는 때에 강력한 행정처

분을 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일곱째, 2005년 「제주시 양지공원관리사업소 운영조례」개정이후 수수료 변동이 없

는 화장장 수수료를 지속적인 화장률 증가에 따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인상할 필

요가 있고,  봉안당 수수료는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별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점진적으로 통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덟째, 현재 양지공원은 지리적 여건이 좋고 516로에 근접하여 대체적으로 교통 등 

주위환경이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포화 상태가 예견되므로, 현재 양지공원 

동측으로 확장하여 장사시설을 첨단화함으로 한국적인 효사상과 조상숭배사상을 잘 표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홉째,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등은 장기적․미래적 측면에서 제주도와 종교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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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간의 민관 조합방식의 제6섹터 방안을 모색할 필요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적 특수성에 맞는 다중 공원시설로 기존의 장사시설을 

전환하거나 복지시설, 체육시설, 전시관 등 주민편의시설과 함께 장사시설 종합 단지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수급방향

 〈그림 6〉에서 본바와 같이 2012년 4월 19일 제주시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자연장지는 친환경 장지로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등으로 조성되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수급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개장한 제주시 한울누리공원과 2016년 초에 개장할 서귀포 추모공원 자

연장지 등은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생태공

원화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시 한울누리공원이나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

지 모두 종합단지화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생태공원, 체육공원, 초등학교를 포함한 대

학 및 지역시민들의 인간의 생로병사에 대한 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장지로 한울누리공원, 서귀포 추모공원 자연장지, 준비 중에 

있는 용강동 동부공설묘역지 이외에 장기적 측면에서는 동부지역과 서부 지역에 자연장

치를 조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연장지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도를 중심으로 제주

시, 서귀포시를 포함한 종교단체나 학계 등 ‘자연장 서약’ 시민운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정책 방향과 과제

- 157 -

 〈그림 6〉 한울누리공원 자연장 모습

잔디형 화초형

정원형 수목형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2014.

3. 종합적․통합적 장사정책 수립 방향

우리나라는 조상의 묏자리를 중시하는 풍수지리설과 조선시대 억불숭유정책으로 화장

문화가 금기시 되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저출산․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대에 맞은 패러다임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

상)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로 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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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는 노인인구가 10.7%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고령사회는 2018년(14.3%)에 초고

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는 2026년(20.8%)에 도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망자 수도 2012년 기준 26만여 명에서 초고령사회가 되면 약 

40만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관련 기관은 분석하고 있다. 국토효율화 차원에서도 발 빠른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 종합적․통합적 장사시설 

수립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정답은 없다. 그렇지만 미래의 제주를 그리면서 그 대

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특별자치도 임야 및 산림지역에 산재해 있는 불법 및 무연분묘를 발견하였

다고 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쉽지 않다는 것이 실무계의 지적이다. 그러한 이유는 풍수

지리설에 의한 좋은 묘자리에 대한 유교적 관습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및 

전문 인력의 부족이 문제로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관하여 제주도 임야 및 산지에 산재

해 있는 무연분묘를 해결하기 위하여 묘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수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제주특별자치도, 2014. 12).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

조 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적 근거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및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지만 제주특별자

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중장기 장사

수급계획 수립에 따라 묘지를 일제 조사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의무적 사항으로 하는 

법적 근거를 조례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람의 출생신고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8조에 따라 무연분묘로 판단이 되면 지방

자치단체는 3개월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기간을 거쳐 개장하여 화장을 하고 납골당에 10

년간 봉안했다가 유택동산에 산골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더나아가 인터넷상에 온라

인화할 필요가 있으며, 공설이나 사설에서 처리하는 모든 무연고 사망자들의 DB를 구축

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족보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남길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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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한다.     

셋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묘지를 일제 조사하여 이러한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로 인정되면 장사법 제28조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동 법률은 실

무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묘지인 사설묘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사설묘지도 무연고 규정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무연분묘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전담 전문부서 및 전문가 양성

장사관련 업무는 역사와 문화, 우리의 전통적인 관습, 그리고 제주도의 지역적 특수성

이 반영된다. 그러므로 장사관련 업무는 매우 전문성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장사관련 업무 담당부서 및 공무원의 전문성이 낮은 편이라는 지적이 있

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전담 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청소년과 양

지공원관리담당으로 계장급 상당에 불과하다. 장사관련 업무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므로 

도 직제 과장급이상의 장사관련 업무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담당 공무원 

역시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므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장사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자를 공무

원으로 채용하거나 기존 공무원 중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게 하거나 취득하는 공

무원에게 승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최근 도입 실시되고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는 장사서비

스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5. 분묘기지권의 입법론

종래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었던 관습상의 분묘기지권의 효력범위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01. 1. 13. 이후에만 적용된다면, 타인의 임야 등 산림에 무단으로 묘지를 

조성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경우나 타인의 사전 동의하에 분묘가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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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등에는 당해 분묘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존속되는 동안에는 토지 및 임야를 효율

적으로 이용하거나 개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되어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그 분묘가 지속적으로 보존 및 

관리가 되고 있는 이상 영구히 존속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만, 동

법 시행 전의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라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그 존속기간의 범위

를 축소하여 현행 법률과 동일하게 입법을 하거나 2001. 1. 13. 이후 최장 60년으로 제

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상권 유사

의 물권이므로 지료지급의무는 발생한다고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국토공간의 효율적 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비

록 분묘수호 및 봉제사를 하고 있는 때에도 관습상 인정되었던 분묘기지권을 제한하도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6. 시한부매장제도의 정비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된다. 다만,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도 이를 개장하여 

새로운 분묘를 설치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의 설치기간(제19조) 및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

묘의 처리(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이 처음 시행된 날 이후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

을 15년씩 최고 3회 걸쳐 연장할 수 있 수 있는데, 최장 60년이다(장사법 부칙 제2조 

제2항). 다만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되는 날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변화추이와 매장에서 화장문화로의 변화추이에 따라 시한부매장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부 및 국회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기

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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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장사시설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이 이루어지

도록 설치, 조성, 관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사시설은 제주지역 특수성에 맞는 지역주

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 수립에 따라 지속적으

로 시행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은 다른 일반 서비스와 달리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

니라 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리․운영의 영속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장사시

설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의 자연장 증가추세로 볼 때, 제주지역에서도 화장이 급속히 증가함으로

써 장사시설 등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연친화적 자연장 선호의 장례 문화

를 조기에 확산하여야 하고,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

는 무연 고 및 불법 분묘를 정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품위 있고 검소한 장례의식을 확산

하여야 하고 장례시설 및 봉안당 사용 등에 있어서 리베이트 문제 등 강요하거나 강매

하는 행위를 근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장사시설 등은 자연친화적인 종합적․통합적 시설이 되어야 한다. 장사 등에 관

한 법률이나 조례뿐만 아니라 장사시설 등의 관리나 운영에 있어서도 국토의 훼손이나 

산림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지역 주민들의 장사서비스의 욕

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균형있는 장사시설을 확충하여야 하고, 장사시설 등을 이용하

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

다. 아울러 정사시설 등의 관리와 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어지므로 자연을 회복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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